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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번째 50인 미만 현장 찾아 수습 지시 

- 정부도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조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총력 다할 것 -

  지난 1월 25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추가 유예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1월 27일 이후 발생하는 50인 
미만 기업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4.1.31. 오전 9시경 근로자(37세)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을 수거·처리하는 50인 미만 기업(상시근로자 수 10명)이다.
  이정식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한 후,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개 전수에 대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해 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을 확산
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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